
복합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모형 세미나 토론자료

2023.7.12

금융감독원 안성민 선임조사역

본 토론자료는 개인적 의견으로, 금융감독원 공식의견이 아님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정가치 평가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의견임



Ⅰ. 개요

□ 우리원은 ‘24년 재무제표 심사시 제3자 지정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를 점검할 예정

감독지침 발표(‘22.5.3.)

콜옵션 별도 파생상품 자산 인식

소급적용(원칙), 전진적용 허용

콜옵션 조건, 재무제표 영향 등
주석 공시

중점 심사 회계이슈 선정(‘23.6.13.)

대상 업종 : 전 업종

선정기준 : 자산총액 대비 CB 잔액, 
발행 횟수 등 고려

유의사항 : 별도 파생상품 자산
인식 및 주석 공시

FY 24
심사감리



Ⅱ. 제3자 콜옵션 관련 국내 상장사 공시 사례 분석

□ 감독지침이나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석공시 기재 미흡한 사례

A사 감사보고서 주석(‘22년) 주석 공시 미흡사항

제3자 콜옵션 양도조건(무상 또는 유상) 미기재

전기 및 당기 재무제표 영향 미공시

구체적인 가치평가기법 미기재

전진 적용 관련 사실 주석 미공시
(누적효과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의적이나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 미공시



Ⅱ. 제3자 콜옵션 관련 국내 상장사 공시 사례 분석

□ 감독지침이나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석공시 기재 비교적 충실한 사례

B사 : 재무 영향 충실 공시 C사 : 평가기법 상세 기술 및 투입변수 양적 공시



Ⅲ. 제3자 콜옵션 관련 핵심감사사항(KAM) 사례 분석

□ 감사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문구 기재

Case 1

Case 2



Ⅳ. 해외 핵심감사사항(KAM) 사례 분석

□ 상당히 구체적인 감사방법론 기재

BARCLAYS 감사인(KPMG)

위험평가, 내부통제, 입증절차로 구분

모순된 증거 확인
(Seeking contradictory evidence) 

거래상대방(시장참여자)의 공정가치와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경우 경영진 평가
이의 제기 및 금액 재조정



V. 결론

회사

감사인

□ 제3자 콜옵션 등 Level 3 수준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 개선 필요

기준서 또는 감독지침에서 요구하는 주석공시사항 충분 공시

제3자 콜옵션 조건 및 재무 영향, 가치평가 기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

가치 평가기법은 특별한 사정(K-IFRS 제1113호 문단 65 참조)이 없는 한 일관되게 적용

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가치평가기법을 임의로 변경(Cherry Picking)하는 행위 곤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되,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
변수에 대해서는 양적 공시 필요

핵심감사사항 선정시 감사방법론 등 구체적인 기재

시장 가치와 괴리가 큰 경우 회사 제시 가치 평가결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감사합니다


